
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5] <개정 2025. 10. 1.>

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(제25조 관련)

구분 월 지급액

국가유공자와 그

유족 중 국가보

훈부장관이 정하

여 고시하는 기

준에 해당하는

사람

1. 가족이 1명인 경우

가.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2 이하인

경우: 31만1천원

나.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2 초과 100

분의 40 이하인 경우: 27만7천원

다.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40 초과 100

분의 50 이하인 경우: 24만2천원

2. 가족이 2명 이상 3명 이하인 경우

가.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이하인 경우:

31만1천원

나.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초과 100분의

40 이하인 경우: 27만7천원

다.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

50 이하인 경우: 24만2천원

3.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

가.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이하인 경우:

37만원

나.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초과 100분의

40 이하인 경우: 33만6천원

다.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

50 이하인 경우: 30만원

비고

1. “소득인정액”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서 국가보훈

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.

2. “가구당 가계지출비용”이란 「통계법」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

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

가계지출비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추계한 비용을 말한다.

3. “기준 중위소득”이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

소득을 말한다.


